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공고 제2023–70호

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사항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3항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

규정」, 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 위탁에 대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

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

1.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4. 12. 31.

2. 위탁대상

가. 위탁자 :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장

나. 수탁자 :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회장

3. 위탁범위 (협약서 제2조 관련)

가. 자치센터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“위탁자”소유의 재산 및 비품,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다. 기타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사업

4. 위탁금액 : 37,172천원


